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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（통지） 

 

년   월   일자로   보제  호로 통지한 귀하의 입원에 대하여 

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(이하[법]이라 함.) 

제20조 제4항(제26조 및 제26조 2에 준함)의 규정에 의하여  

하기와 같이 입원기간을 연장합니다. 

 

1 입원 의료기관 

 (1) 명칭 

(2) 소재지 

 

2 입원 기간 

   년   월   일부터       년    월     일까지 

 

3 입원 연장의 이유 

(1) 결핵 만연의 방지를 위해 

 (2) 결핵 증상이 인정되기 때문에 

    

4 기타 

 귀하는 법 제22조 제3항(법 제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퇴원의 요구가 가능합니다. 

그 결과, 본 감염증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, 또는 감염증 증상의 소실이 확인된 경우는 

법 제22조 제1항(법 제26조에 준함)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을 종료합니다. 

또한, 법 제24조 2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원 중 귀하가 받은 대우에 대하여  

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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